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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감사사례(Ⅰ)

     김    철
      
         행정자치부 세정담당 실 행정사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. 총 칙

(1) 국세기본법에 상치되는

   자치법규 정비 소홀

지방세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입각

한 지방세부과․징수의 기 법이고, 지방세

의 과세요건은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

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․개정하거나 운

함에 있어 엄정한 정비와 리를 하여야 

함에도 불구하고, △△도도세조례시행규칙

(개정2001.8.13 규칙 제2975호) 제82조 제5

호 가목의 규정에「도세에 하여 우선권이 

있는 세권․질권 는 당권이 설정된 

재산을 매각하 을 경우에 국세 는 공공

단체의 공과 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

세권․질권 는 당권과의 채무액에 우

선하여 도세, 기타공과 의 가산 , 체납처

분비, 강제집행비용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

국세가산   체납처분비를 교부하고 그 

다음에 채권액에 충당한 액을 교부한다」

는 국세 기본법 제36조제2항의 규정과 상치

되고 세권․질권 는 당권자의 권리를 

부당히 침해하고 있는 규정으로써 자치법규

정비와 리에 소홀한 이 있음.

(2) 지방세법개정내용 미반  등 

자치법규정비 지도․감독 소홀

⃞⃞도 세정과는 시군에 한 지방세 부

과・징수업무에 한 지도・감독권이 업무

분장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0. 12. 29 법

률 제6305호로 지방세법  3장  4 의 “농지

세”를 “농업소득세”로 개정하여 2001. 1. 1

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, ⃞⃞도 ○○시외 

11개시군은 2002. 4. 8 재까지도 지방세부

과의 기 가 되는 시・군세 부과징수규칙 

 종 의 “농지세”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

그 로 존치하고 있음에도 이에 한 지도

에 소홀한 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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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도세조례  부과징수규칙 정

비 소홀

지방세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입각

한 지방세 부과의 기 법이며 실제로 자치

단체가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지방세의 

세목, 세율, 납세의무자 등 과세요건은 당해 

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확

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․개정하거나 운

함에 있어 엄정한 정비와 리를 하여야 함

에도 △△도는 시가표 액에 한 사항을 

심의하기 한 「지방세 과세표  심의 원

회」에 한 규정을 「지방세 심의 원회」

와 통합 운 토록 규정하고 과세 상이 아

닌 군납업의 등록세율을 그 로 존치하는 

등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한 이 있음.

(4) 도세부과징수규칙 정비소홀

☆☆도 자치재정과는 ☆☆도도세부과징수

규칙 제152조 내지 제153조의 내용이 지방

세법 개정으로 “경주․마권세”가 “ 세”

로 세목변경  과세 상이 확 되었음에도 

개정하지 아니하므로써 자치법규 정비를 태

만히 하 으며, 동규칙 제80조(공매공고)의 

규정에 의거 별지 제34호의 서식에 따라 공

매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. 그런데 공매공

고 내용은 지방세법 제82조(국세기본법률의 

용)에 근거 국세징수법 제67조(공매의 방

법과 공고)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공고

하도록 되어 있으나 ☆☆도도세부과징수규

칙 별지 제34호 서식은 공고내용을 다르게 

규정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자치법규를 정비

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.

(5) △△시세조례  부과징수규칙 

정비 소홀

△△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

환한 후 자치센터에서는 “시세완납증명서 

 시세미과세 증명서발 ”사무만 시 사무

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, △△시세

조례  부과징수규칙은 지방세 부과징수 

사무까지 동사무소(주민자치센터)에서 처리

하도록 임 규정을 두어 실에 맞지 않는 

 등 자치법규 개정  운 에 미흡한 

이 드러남.

(6) ○○ 역시○구세감면조례 등 

정비 소홀

염병 방법 제2조 제1항 제3호(다)목의 

개정(2000. 1. 12 법률6162호, 2000. 8. 1부

터 시행)으로 음성나환자가 한센환

자등으로 개정되어 ○○ 역시에서 2001. 

12. 21 ○구청장에게 개정지시(세정13400- 

1061호)를 하 음에도 2002. 9. 2 재까지 

○○ 역시○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지 아니

하 고, 한 ○○ 역시○구세부과징수규칙 

제66조(공매공고)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5

호의 서식에 공매공고 내용을 규정할 때에

는 지방세법 제28조(국세기본법 등의 용)

에 근거한 국세징수법 제67조(공매의 방법

과 공고)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여

야 함에도 ○○ 역시○구청장은 국세징수

법령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규정(별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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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호 서식내용  개찰희망자를입

찰희망자로 개정해야 함)하고 있어 공매

입찰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

있음에도 자치법규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방

치하 음.

(7) 지방세운 지침  새로운

   유권해석  소홀

⃞⃞ 역시에서는 지방세 부과․징수에 

있어서 요한 새로운 행정자치부의 세법해

석  지침(자동차 종별구분 변경등록시 등

록세 용요령 행정자치부 세정13430-53, 

2001. 1. 10, 농어 특별세 비과세 련 고시 

행정자치부 세제 13400-7, 2001. 1. 3, 등록

세 련 질의회신 사례 송부 행정자치부 세

정13407-1270, 2000. 11. 4, 유동화자산의 

취득등기시 지방세 감면요령 행정자치부 세

정13430-1219, 2000. 10. 19, 지입화물 운수

회사간 사업양도․양수시 등록세 과세표  

 세율 용 행정자치부 세정13407- 1164, 

2000. 10. 5)등이 통보되어 왔음에도 사실상 

지방세의 부과․징수 업무를 할하는 구․

군에 재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지

방세정 운 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(8) 과오납 발생원인의 분석소홀 

 집계 리 부 정

지방세법 제4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

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

추진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과오납

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과 그 이자는 지

체 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과오납 발생원인

을 분석하여 향후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

수 있도록 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음.

△△도의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

획 자료(2001. 9)에 의하면 과오납 발생건수

가 1999년은 54,794건, 2000년 77,457건, 

2001. 10월말 재 72,308건으로서 과오납 

발생이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과오납 발생

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미

흡하고 환부처리 차가 비효율 임. 참고로 

○○시의 과오납 리실태를 보면, 세목별로 

업무담당자가 과오납을 처리하기 때문에 동

일 건에 해 세목별 환부일자가 다르고(

시 : 차량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․지방교

육세) 발생건수를 각각 집계( 시 : 종합토

지세의 경우 종합토지세․농어 특별세․도

시계획세  지방교육세)함으로써 과오납 

발생이 과다하다는 오인을 받을 수 있으며,  

이 납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

거나 납세자에게 감면에 한 안내나 홍보

를 하여 사 에 감면해당여부를 확인하게 

함으로써 과오납이 사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

하여 환부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

일 필요가 있고, 한 과오납 발생원인을 

과세기 착오, 납세자착오, 국세경정에 따른 

발생  법원 결 등에 따른 발생으로 구분

하고 발생원인별로 구체 인 분류를 함으로

써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집  분석하

여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는 

노력이 요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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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)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에 한 

가산율 용 부 정

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와 ○○

시 건물시가표 액 결정자료에 의하면 엘리

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시가표 액

에 15/100의 가산율을 용하도록 규정하고 

있음에도, ○○시 △△구, ⃞⃞시 ○○구와 

××구, ⃟⃟시 ◎◎와 ××구에서는 강○○

가 보유하고 있는 ○○시 △△구 △△동 

962-6번지 상 건물 등 10건의 건물에 하

여 엘리베이터에 한 가산율을 용하지 

아니하여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(17,918,790

원)한 사실이 있음.

한 ○○ 역시 ×구․△구․⃞구에서는 

심××이 소유하고 있는 △△동 826-6번지 

상 건물 등 8건의 건물에 하여 엘리베이

터에 한 가산율을 용하지 아니하여 재

산세 등 (5,407,090원)을 과소 부과한 사실

이 있음.

(10) ○○도도세감면조례에 의거 

감면을 받은 차량에 하여 

그 고유목 외에 사용시 추징

근거 조항 락

△△도도세감면조례 제12조  제13조의 

규정에 의하면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

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

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

운송사업․시외버스운송사업․농어 버스운

송사업 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직  사용하

기 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

는 이 등록하거나 할부 매 등의 사유로 

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

면제하고, 자동차 리법에 의하여 자동차

리사업(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)의 등록을 

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고자동차에 

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, 당해 자동차를 

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

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

10으로 하며, 건설기계 리법의 규정에 의

하여 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

매매용으로 취득하는 고건설기계에 하

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, 외무역법에 의한 

무역업 는 무역 리업을 하는 자가 

수출용으로 취득하는 고자동차․ 고기계

장비․ 고선박  고항공기에 하여는 

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음.

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을 감면하여  

후에는 이를 그 목 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

실태를 조사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

는 추징하여야 하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

있으며, 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

있지 않음.

(11) 도세부과징수등 지방세업무 

지도감독 소홀

△△도도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,  

△△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한 사무

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

과세객체의 소재지를 할하는 시장․군수

에게 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, 시장․군

수는 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사무  납

세의 고지․독   체납처분과 도세 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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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

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는 읍․면․동장

(구청장을 포함한다)에게 다시 임하여 처

리할 수 있고, 이 경우 구체 인 사무의 

임은 시․군사무 임규칙으로 정하도록 되

어 있음.

⃞⃞시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한 사무를 

3개구청(○○․△△․××구)에 임하여 

처리하면서 도세를 비롯한 지방세업무가 원

활히 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 를 

기해야함에도 구청별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

발생하는 등 지도감독에 소홀한 이 있음.

××구청의 경우 수기분 등록세 납부서의 

산입력 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산세부

과 상이나 정률세 납부분에 하여 필요한 

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, 

△△구청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에 한 등록

세수납사항처리부의 산 로그램에 오류가 

발생하여 사확인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

보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, 3개 구청의 

면허세 과세자료 리 실태를 보면 구청별로 

과세자료를 각각 악함으로써 보험업의 경

우는 락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등 업무를 

비효율 으로 처리하고 있음.

(12) 공사   보상  지 시 

지방세 체납여부 미확인

지방세법 제38조와 제82조  국세징수법 

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

면 납세자가 국가․지방자치단체 는 통

령령이 정하는 정부 리기 으로부터 

의 지 을 받을 때에는, 국세  지방세의 

체납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납세증명서를 

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을 지 하는 

주무 서 등은 세무부서에 조회하여 그 체

납사실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

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

음.

△△도 ○○시, ××시, ⃞⃞시에서는 

2000～2001년에 지 한 각종 에 하여 

납세자별로 세무부서의 지방세 체납액유무

를 확인한 결과 ○○○ 등 50인의 지방세 

체납액 13,362,240원을 징수하지 않았음.

(13) 지방세체납자 허사업제한 

미이행

지방세법 제4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 

 제26조의 규정에 의거, 지방자치단체의 

장 는 그 임을 받은 공무원은 허가 등

을 받아 사업을 경 하는 자가 지방세를 3

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통령령으로 정하

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 청에 사업의 

정지 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

으며, 당해 주무 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

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, ××

역시 △구 지방세과에서 △구 건설과, 지

역경제과, 건축허가과, 문화공보과, ×× 역

시 교통지도과․도시미 과 등에 지방세 체

납자에 하여 허사업제한을 요구하 으

나 각 주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

에 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지방세과에

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사후 리가 이루어

지지 않았음.

△△도 ○○시장은 세무13400-12858 

(2001. 11. 15)호로 교통행정과에 지방세 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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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자에 한 자동차 리업, 화물자동차운송

사업 면허취소요구를 하자, 교통행정과에서

는 체납자에게 납부 독 하여 2002. 4. 30까

지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이를 이행

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을 조치하기 

하여 지방세법상의 규정을 미온 으로 처

리.

(14)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허

사업 제한 불이행

지방세법 제40조( 허사업의 제한) 제2항

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그 

임을 받은 공무원(세무공무원)은 허가․

인가․면허․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경 하

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는 때에

는 통령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

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 청에 사업의 

정지 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

음에도, ○○ 역시 △구․ ◎◎구․◇◇구

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세 

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하고 지방세 납세의

무의 강제조치 등 법정이행조치를 태만히 

하 음.

(15) 과세권자의 지방세 고질 체납자 

허사업 제한 소홀

지방세법 제40조제1항  제2항에서는 지

방자치단체의 장 는 그 임을 받은 공무

원은 납세자가 주소, 거소, 업소 불명, 화

재, 화, 도난 등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

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허가․인가․면허 

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

청에 사업의 정지 는 허가를 취소 요구할 

수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 임을 받은 

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

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

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, △△시(교통과, 

산업 과)는 ○○구청장과 ××구청장의 

3회 이상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한 허사

업 정지․취소요구 의뢰를 공문으로 수하

음에도 이에 하여 극  조치를 취하

지 아니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미온  태도

를 취하고 있음.

(16) 도로개설보상  지 시

    지방세 체납여부 미확인

지방세법 제38조와 제82조  국세징수법 

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

면 납세자가 국가․지방자치단체 는 통

령령이 정하는 정부 리기 으로부터 

의 지 을 받을 때에는, 국세  지방세의 

체납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납세증명서를 

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을 지 하는 

주무 서 등은 세무부서에 조회하여 그 체

납사실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

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

음.

△△ 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×구에서는 

○○권 역상수도사업과 도로개설 등을 하

면서 125,044백만원을 보상  등으로 지

하면서 지방세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

않았음.



106

(17) 납세의무자의 압류사유 소멸에 

따른 압류 해지 지연

지방세법 제28조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

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정한 기일까

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

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하며, 압류사

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

제하여야 함에도, △△시 ○○구에서는 체납

액 완납자 김○○외 5건에 한 압류를 해

제함에 있어 최소 2개월 27일부터 최장 10

개월 20일까지 지연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

재산권 행사를 해하는 사례 발생.

(18) 경매부동산 등 체납액 징수자료 

조체계 미흡

지방세법 제82조와 국세징수법 제56조의 

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원에서 

부동산 등에 한 강제집행 는 경매를 할 

경우 경락기일 종료시까지 당해 집행법원에 

체납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나, 

△△지방법원에서는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

동산 소재지 구청에 경락기일 통지서를 통

보함에도 불구하고 △△시의 경우 각 구청

간의 업무 조가 미흡하여 △△시 ××구에

서는 2001. 1. 1부터 2001. 10. 26 까지 경

매물건 273건에 한 체납액 377,677,817원

을 배당 받았음에도, 같은 시 ○○구청은 

동 물건에 한 경매사실을 인지하지 못하

여 273건  체납액이 발생한 25명의 체납

세 9,399,680원을 교부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

있었음.

(19) 고질체납차량 정리추진 미흡

「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소 책」지침

에 의거 행불, 무재산 등 고질체납차량에 

하여는 고지유 , 결손처분 등 극 인 

정리를 추진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통보한 

바 있으나, △△시 ○○․××구청은 행불․

무재산․부도․ 산 등 10회 이상 고질체납

차량을 정리함에 있어 이들 차량은 처음부

터 송달불능이 견됨에도 제1기분 자동차

세를 고지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공

시 송달하는 등 행정력 낭비는 물론 체납액

을 증시키는 등 고질체납차량 정리 추진

에 미흡함.

(20) 고액체납자에 한 부동산 압류 

미이행

납세의무자가 독 을 받고 지정한 납기까

지 징수 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

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

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, △△도 ○○시에서

는 체납자의 재산보유사실이 확인되고 있음

에도 재산압류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킴

으로써 고액체납자에 한 조세채권확보를 

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(21) (주)△△테크노밸리 취득세 등 

부과경정결정 부 정

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

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기 하여 분양․임

할 목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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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사업시행자 

지정이 선행되고 차후 부동산을 취득해야 

당해 부동산이 취득세의 면제 상이 되는 

것임.

그런데, (주)△△테크노밸리는 토지취득

(2001. 3. 30)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(2001. 

5. 15)을 받았으므로 토지취득일 재에는 

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면제 상이 아니라

고 보아 ○○구청에서 취득세 등  

317,054,050원을 법하게 부과고지하 음.

이에 2001.10.23. (주)△△테크노밸리가 동

법인의 주주인 ○○ 역시․○○은행․(주)

○○간에 감면확 를 하여 상호노력한다

는 주주간 맺은 약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

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○○ 역

시장은 이 약을 근거로 신뢰보호원칙을 

용하여 2001. 12. 28. 취득세 160,000,000

원, 등록세 117,545,050원, 농어 특별세 

16,000,000원, 지방교육세 23,509,000원, 합

계 317,054,050원  농어 특별세 

16,000,000원을 32,000,000원으로 한 세액과 

등록세감면에 따른 농어 특별세 23,509,000

원을 합계한 농어 특별세 55,509,000원으로 

경정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하여는 취소

결정하 음.

일반 으로  조세행정에서 신뢰보호원칙

을 용하기 해서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

게 공 인 견해표명을 하고 이를 신뢰한 납

세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(

법원 94 12159, 1995. 6. 16)이 일반 인 

의견인 바, 토지취득이 에 사업시행자지정

을 받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(주)△△테크노

밸리에 있고, 법인내부의 주주간 정은 사

인간 약정에 불과할 뿐 과세기 이 공 으

로 납세자에게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기 

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을 용할 여지가 없음.

한편,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․조세특

례제한법․지방자치단체지방세감면조례에 

근거하여야 함에도 ○○ 역시장의 자의  

법령해석과 주식회사의 주주간의 지방세감

면노력이라는 약을 근거로 감면하도록 한 

결정은 헌법 제59조에 규정한 조세법률주의

에 배되고 국회의 입법권 침해  지방의

회의 자치입법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

지방세정 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

를 래하 음.

따라서, 비록 이건 ○○ 역시지방세심의

원회( 원장 자치행정국장)의 법부당한 

결정에 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용, 취

득세 등을 재부과․고지할 수는 없다 하더

라도 조세법률주의를 수하고, 법한 법

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

태만히 하여 법한 내용을 담은 안건자료

를 작성하여 동 원회에 제출한 공무원의 

직무태만에 한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으

로 보아야 할 것임.

(22) 지방세 과세 장 비치 리

    부 정

지방세법 제196조(재산세과세 장 등의 

비치)의 규정 등에 의거 재산세과세 장, 주

민세 장, 종합토지세 과세 장 등을 비치

리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○○

역시 ○구․□구․△구․◎◎구․◇◇구청

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과세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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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비치 리하지 아니하고 자의 으로 수

기 장을 비치 리하지 아니하는 등 지방

세과세 장 비치 리업무를 태만히 하 음.

(23)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

부 정

지방세법 제51조의2(서류송달의 방법) 제

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 는 납입의 고지

서 송달은 교부 는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

어 있음에도 ○○ 역시 ○구, □구, △구, 

◎◎구,◇◇구에서는 총과세건수 4,400,874

건  689,584건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 

지방세법령을 반하여 지방세정업무를 자

의 으로 처리하 음.

(24) 지방세 체납세징수 부 정

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

지방세법 제28조,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

제86조에서 정한 독 (최고), 압류, 공매(경

매), 결손처분 등의 차에 따라 체납세를 

징수하거나 부득이 징수가 불가능 할 경우

에는 결손처분 조치를 하여 체납액 일소에 

노력을 해야 함에도, ○○ 역시 5개 구청

에서는 2002년 9월 1일 재 총 체납자가 

230,366명 체납건수 379,381건 체납액 

64,574,946천원이 체납되어 있음.

이  3회 이상 체납자 39,184명 199,746

건 43,552,482천원에 한 조치 미흡, 10회 

이상 체납자 5,442명 78,318건 17,137,037천

원에 한 징수 책 미흡, 5천만원 이상 체

납자 66명 3,702건 8,611,667천원에 한 징

수방안 미비 등 지방세법  국세징수법  

등에서 규정한 허사업제한, 조세범 형사고

발, 고액체납자 출국 지조치 등 체납처분 

업무를 소홀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역행하는 

결과를 래하게 함으로써 지방세정 운 을 

태만히 하 음.

(25) 지방세 체납처분 유 시 채권

담보물징구 불이행

지방세법 제41조(징수유  등의 요건) 내

지 제42조(징수유  등에 한 담보)에 의

거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를 

입었거나 사업이 한 기에 처한 때에

는 징수유 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

때 동법시행령 제32조(담보의 종류)의 규정

에 따라 그 유 하는 지방세액을 과하는 

담보물을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로는 

국채 는 지방채, 납세보증보험증권, 토지 

등 과세권자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

을 징구하여야 함에도, ○○ 역시 △구청장

은 2001년도 △△건설(주)등 2개 법인의 주

민세 등 합계 119,534,880원을 담보물의 징

구없이 지방세법 제42조(징수유  등에 

한 담보)의 규정을 반하여 징수유  조치

(체납처분 등의 유 )를 하 음.

(26)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 업무 

부 정

지방세법 제38조(납세증명서 등의 제출 

등)  민원사무처리에 한법률 제9조(민원

사무처리표의 통합고시)의 규정에 의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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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 지침』에 따라 

지방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(납

세)증명서 발 시 제3자가 발  신청할 경

우, 개인일 때는 임받은 사람의 신분확인

서류 징구, 임하는 사람과의 계, 화번

호 등 필요사항을 확인해야 하고, 법인의 

경우는 법인의 등기부등본, 임받는자의 재

직증명서, 신분확인증명서 사본 등을 징구하

여야 함에도, ○○ 역시 ○○구 등 5개 구

청에서는 이를 수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

처리함으로써 지방세법 제69조(비 유지 등)

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정보 보호의

무를 소홀히 하 음.

(27) 법원교부청구  배당  수령

장 리소홀

지방세무 부정방지 책(1994. 9. 27)의 

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한 법원경매

시 교부청구로 법원에서 배당하는 배당

을 수령할 경우 매일 일일결산 하도록 그

동안 지속 으로 지도하고 있음에도, ◎◎

◎시장은 2000년 10월 23일부터 2002년 7

월 22일까지 총 321건은 처리하면서 출장

복명서만 결재를 득하고 법원교부청구  

배당  수령 장에는 징수담당, 담당과장이 

일일결산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

므로써 행정자치부의 법원배당  취 요령

(세정 13430- 767, 2000. 6. 20)을 수하지 

아니하고 지방세 비리 방 책 추진을 소

홀히 하 음.

(28) 지방세체납자 허사업제한

    미이행

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

세 3회 이상 체납자에 하여 허사업을 

정지 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

해당 주무 청에서는 동법 제40조 제4항의 

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

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, ◎◎◎

시의 경우 산업경제과  건설교통과에서는 

세무과에서 허사업제한 요구를 하 으나 

2002년 7월 18일(감사일 재)까지 필요한 

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

징수에 어려움이 있도록 하고, 부서간 업무

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 확충에 

역행하는 결과를 래한 사실이 있음.

(29)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해 

필요한 법정조치 불이행

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

지방세법 제28조,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

제86조에서 정한 독 (최고), 압류, 공매(경

매), 결손처분 등의 차에 따라 체납세를 

징수하거나 부득이 징수가 불가능 할 경우

에는 결손처분 조치를 하여 체납액 일소에 

노력을 해야 함에도, △△시장은 2002년 7

월 1일 재 총체납자가 36,107명 체납건수 

80,370건 체납액 15,128,702천원이 체납되어 

있고, 이  허사업제한 상 317명 2,134

건 341,193천원에 한 조치 미이행.

10회 이상 체납자 853명 16,306건 

4,105,948천원에 한 징수 책 미수립,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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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세 교부청구 미배당 고액체납자 8명 

1,294건 1,582,876천원에 한 징수 책을 

세우지 않고 있는 등 지방세법  국세징수

법에서 규정한 체납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

사실이 있음.

(30) 지방세 징수유 시 채권담보물 

징구 불이행

지방세법 제41조 내지 제42조에 의거 납

세의무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를 입었

거나 사업에 한 기에 처한 때에는 징

수유 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동법시행

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유 하는 지방

세액을 과하는 담보물을 징구하여야 하며 

담보의 종류로는 국채 는 지방채, 납세보

증보험증권, 토지 등 과세권자가 확실하다고 

인정하는 담보물을 징구하여야 함에도, △△

시장은 2000년도 ○○통운(주)의 정기분 종

토세등 10,610,100원을 담보물의 징구없이 

지방세법 제42조의 규정을 반하여 징수유

 조치를 하 음.

(31) 내거주자에 한 지방세고지서 

송달불능에 따른 징수유  부

정

지방세법 제42의2(송달불능으로 인한 징

수유  등과 부과철회)  같은법시행령 제

34조(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  등)의 규

정에 의거 송달불능으로 징수유 할 수 있

는 사유는, 납세의무자의 주소 는 거소가 

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외에 있는 경

우에 그 주소 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

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, 

납세의무자의 거소나 주소 는 업소나 

사무소가 국외에 있음으로써 고지불능인 때, 

기타 에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

여 징수유 를 할 수 있음에도, ○○시장은 

2001년부터 2003년 9월말까지 지방세 고지

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 를 할 수 

없는 ○○시내 주소를 둔 납세자 ○○공업

(주)(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17-1번지, 취득

세 3,096천원) 등 432건 총 2,048,959천원에 

해 징수유  처리함으로써 102,446천원 

상당의 수입을 지연  하는 등 지방세 징수

업무를  태만히 하 음.

◎◎시장은 2001. 11. 1부터 2003. 10. 21

일까지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 를 할 

수 없는 ◎◎시 내 주소를 둔 납세자 

(주)◎◎석산(◎◎도 ◎◎시 ◎◎면 ◎◎리 

524, 종합토지세 2,279천원)등 21건 총 

40,409천원에 해 징수유  처리함으로써 

2,020천원 상당의 수입을 감소  하는 등 

지방세 징수업무를 태만히 하 음.

2.  취 득 세

(1) 임 사업자에 한 사후 리 

부 정

△△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임 사업자가 

임 할 목 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

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임

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임 의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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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 이외의 용도

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

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, △△시 ○

○구와 ××구에서는 정○○외 1명이 임

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

의무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

음에도 재까지 감면된 취득세 등 

9,701,640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

(2) 건축물 증축에 한 취득세

   과세 락

지방세법 제104조와 제105조의 규정에 의

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한 자는 

증축분에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

하고,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

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수를 하

여야 함에도, ××시 ○○구에서는 황○○가 

××시 ○○구 △△동 181-19번지상 건축물

을 1999. 6. 30일 증축하 음에도 재까지 

취득세(294,360원)를 보통징수하지 않은 사

실이 있음.

(3) 가설건축물에 한 취득세 등 

과세 락

지방세법 제107조 제6조  제184조 제7

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○○행장, 공사 장사

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과하는 임시용 

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

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임시로 사용하기 

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 일 

재 1년이 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재산세

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○○시 세무과에서는 △△시 ××

동 369 장○○ 등 22인이 존속기간이 1년을 

과하는 가설건축물을 30일 이내에 취득세 

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 는데도 가

설건축물에  한 과세자료를 확인하지 아

니하여 취득세 1,463,090원, 농특세 134,060

원, 재산세 176,220원, 도시계획세 53,900원, 

공동시설세 29,760원, 교육세 35,180원, 합계 

1,892,210원을 부과 락한 사실이 있음.

(4) 토지수용 등 체취득 부동산에 

한 취득세 비과세 부 정

지방세법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

로 인한 체취득 부동산에 한 취득세는 

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

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과하지 

않은 범 내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

으나, △△시장은 체 취득한 부동산에 

하여 토지수용으로 보상받은 부동산(토지)

의 과세시가표 액 15,327,100원 범 내에서 

비과세하여야 했으나 실제 보상가액인 

41,217,760원을 과세표 으로 하여 비과세 

함으로서 25,890,660원에 한 취득세 등 

1,025,480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이 있음.

(5) 농지 용부담 의 취득세 등 

과세표 액 산정 락

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

득세의 과세표 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

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 으로 그 이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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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하여 거래 상 방 

는 제3자에게 지 하 거나 지 하여야 

할 일체의 비용〔소개수수료, 설계비, 연체

료, 할부이자  건설자 에 충당한 액의 

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 ・간 비용을 

포함하되,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

에는 연체료  할부이자를 제외한다〕으로 

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△△시장은 (주)○

○통상외 2건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액 

산정시 농지 용부담 을 과표에 산입하지 

아니하여 취득세 등 2,019,770원을 과소부과

한 사실이 있음.

(6) 유흥주  업소에 한 취득세 

등 과세 락

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토지

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

지나 건축물이 동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

의한 별장․골 장․고 주택 는 고 오

락장이 된 경우 취득세를 과세 하도록 규

정하고 있고, 농어 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

호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

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농

어 특별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

나, △△시장과 ○○시장은 취득 후 5년 이

내에 동일건물에 고 오락장을 설치하여 

업을 해오고 있는데도 취득세와 농어 특별

세 41,844,000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례가 

있음.

(7) 운 학원의 미등록 차량에 한 

취득세 과세 락

지방세법 제120조  제121조의 규정에 

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

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

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

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

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

을 가산한 액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

여 징수하여야 하나, △△도 ○○시외 8개 

시장․군수는 내 자동차운 학원의 운

교습용 미등록차량 76 에 한 취득세 등 

8,998,850원을 보통징수하지 아니하 고, △

△도 ○○군, ××시, ⃞⃞시 ○○구에서도 

이에 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○○자동차

운 문학원 등이 취득한 62 의 자동차에 

하여 취득세 11,228,300원을 과세 락하

음.

(8) 과 주주 과세자료 타 자치단체 

 소홀

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

의거 과 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

시장․군수는 그 과 주주에게 과세할 과세

상 물건이 다른 시․군에 있을 경우에는 

그 과세 상물건을 할하는 시장․군수에

게 과 주주의 주식 는 지분의 비율, 과

세 상물건 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

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

정하고 있음에도, △△ 역시에서는 2001년 

8월 30일 ○○제 (주)에 세무조사결과를 

통지하면서 동법인이 ○○시 ××구, △△

시, ○○도 ××군 등에 그 장부가액이 

4,765백만원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있었음

에도 해당 시․군․구에 재까지 이를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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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정 운 에 소홀히 

한 사실이 있음.

(9) 고  오락장에 한 취득세 과 

소홀

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

고 오락장(유흥주  업장)에 하여는 

1000분의 20세율의 5배를 용하도록 규정

하고 있음에도, △△ 역시 ×구와 ○○군에

서는 ○○동 661-4 소재 건물 등 11건이 

고 오락장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 있

음에도 재까지 동 건물에 하여 취득세 

등 47,249,960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이 

있음.

(10) 사실상의 취득가격 용 부

지방세법 제111조  제130조 규정에 의

거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 은 취득 당

시 가액으로 하고 등록세의 과세표 은 등

기․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, 과세표

은 취득자  등기․등록자의 신고 가액에 

의하되,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

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

세와 등록세의 과세표 으로 하여야 함에

도, △△ 역시 ×구와 ○구에서는 최○○ 

등 4인이 취득한 물건에 하여 법인의 도

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

입증됨에도 시가표 액을 용하여 취득세

와 등록세 11,118,890원을 과소 징수한 사실

이 있음.

(11) 가설건축물에 한 과세자료 

리소홀

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

임시흥행장, 공사 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

1년을 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

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

음에도, △△ 역시 ×구․○○군에서는 강

○○ 등 83인이 존속기간이 1년을 과하는 

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 

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 는데도 가

설건축물에 한 과세자료를 확인하지 아니

하여 취득세 등 38,024,880원을 부과 락한 

사실이 있음.

(12) 국․공유지 매각 취득세 과세

자료 통보 미흡

⃞⃞도에서는 자치단체가 국․공유재산을 

매각한 경우에는 매각한 취득세 과세자료를 

할 시장․군수에게 매각일로부터 30일 이

내에 통보하여야 하나, 이를 통보하지 아니

하여 과세자료를 통수보 체계가 미흡.

(13) 창업 소기업 취득 사업용 재산 

취득세 면제 부 정

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(등록세의 면제 

등) 제3항  같은법 제120조(취득세의 면

제 등)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 소기업

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

용 재산에 하여는 취득세  등록세를 면

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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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, 법인의 종업원이 분사(법인의 사

업 일부를 분리)하여 종  법인의 동종사업

을 하는 경우, 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

규칙 제2조(사업분리의 요건) 제1호에서 사

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

에 사업분리에 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

여야 창업 소기업에 한 감면요건에 해당

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, 여기에서 사업

분리계약이라 함은 유상으로 양도하는 단순

한 계약이 아니라 채권, 채무, 종업원, 부동

산, 회계 등을 일  분리하도록 체결한 별

도의 계약을 의미함.

그런데, ○○하이콘(주)는 2002. 3. 15. ○

○산업개발(주)소유 ○○공장 사업용 재산 

일체를 2,437,003,634원에 취득하 으나 ○

○산업개발(주)와 별도의 사업분리계약을 

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창업 소기업에 

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 면제 상에 해당

되지 아니함에도 ○○ 역시 ○○구청장은  

창업 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

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

121,817,890원을 2002. 4. 2.  2002. 3. 9. 

각각 과세면제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업무를 

태만히 하 음.

(14) 신축건축물에 한 취득세 등 

과소신고분 추징 락

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(건축물시공자의 

제한)  동법시행령 제36조(다 이 이용하

는 건축물)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  495㎡

를 과하는 건축물에 한 건설공사는 건

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건축물

장의기재 리등에 한규칙 제5조(건축

물 장의 작성 차)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

이 시공한 경우에는 건축물 장상 시공자란

에 법인명칭을 등재하여야 함.

그런데, ○○ 역시 ○○구 ○○동 395-9

번지 채○○은 ○○종합건설(주)를 시공자

로 하여 2002. 01. 24. ○○ 역시 ○○구 

○○동 849-3번지 상에 건축물 820.19㎡를 

신축․취득하 으나 법인의 장부가액(도

액 : 336,000,000원)을 과세표 으로 하지 

아니하고 시가표 액(144,082,374원)을 과세

표 으로 하여 취득세 등 4,522,980원을 

2001. 01. 29. 신고납부함으로써 도 액에

서 시가표 액을 차감한 가액(191,917,626

원)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7,208,390원을 과

소 신고납부하 음에도 ○○ 역시 ○○구

청장은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과세 락시

켜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 음.

(15) 가설건축물에 한 취득세 등 

과세 락분 추징

지방세법 제105조(납부의무자 등) 제1항

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취

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제120

조(신고납부)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한날부

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, 

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

니할 경우 같은법 제121조(부족세액의 추징 

 가산세)의 규정에 의거 보통징수의 방법

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, ○○ 역시 

○구청장은 ○○ 역시 ○구 ○○동 88-36

번지 등에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에 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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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102,670원, 농특세 9,390원, 재산세 

36,620원, 면허세 36,000원을 부과 락하므

로써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 음.

(16)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

과세 락

지방세법 제105조(납세의무자등)  동법

시행령 제73조(취득의 시기 등) 제8항의 규

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

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

것으로 보고 공시지가가 상향되었을 경우 

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는 신고납부 미이

행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․고지하여

야 함에도, ○○ 역시 ○구청장은 문○○ 

소유 ○○ 역시 ○구 ○○동 737-2번지외 

1필지를 지목변경하여 공시지가가 상승하

음에도, 취득세 등 772,470원을 부과 락시

켜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 음.

한, ○○ 역시 ○○구청장은 김○○ 소

유 ○○ 역시 ○○구 ○○동 119-2 임야 

539.0㎡외 1건이 지목변경 되어 공시지가가 

상승하 음에도, 취득세 등 137,090원을 부

과 락 시킴으로써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

히 하 음.

(17) 보상 수령일로부터 1년 과 

체취득부동산 비과세 부 정

지방세법 제109조(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

체취득에 한 비과세) 제1항에서 토지수

용으로 인하여 보상 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

날부터 1년 이내에 체취득할 경우에는  

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

○○ 역시 ○○구청장은 토지수용보상 으

로 체취득한 김○○의 경우, 토지수용으로 

인하여 2002. 4. 1. ○○ 역시 ○○구 ○○

동 277-1번지외 1필지 토지 566㎡  건물 

198.48㎡를 체취득하 으나 보상 수령일

(2001. 3. 19)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02. 4. 

1. 체취득하 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

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상에서 제외

되는 것인데도 취득세 등 402,390원을 2002. 

4. 3. 비과세 처리하여 과세 락시킴으로써 

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 음.

(18) 부재지주 체취득부동산

    취득세 등 비과세 부 정

지방세법 제109조(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

체취득에 한 비과세) 제1항에서 토지수

용으로 인하여 체취득할 경우 수용된 지

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재 1년 부터 계

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

상으로 규정하고 있고, 김○○ 등 5인은 

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보상 수령일로부터 1

년 이내에 ○○ 역시 ○구 ○○동 31-16번

지 외 6필지 토지 2,270.77㎡  건축물 

661.05㎡를 체취득 하 으나 수용지역의 

사업인정고시일 재 1년 부터 계속하여 

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 는데도 ○○ 역

시 ○구청장․△구청장․◎구청장은 취득세 

등을 비과세처리하여 과세 락시킴으로써 

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 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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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9) 자경농민의 취득 농지에 한 

감면 부 정

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

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농에 종사한 

자, 후계농업인 는 농업계열학교 는 학

과의 이수자  재학생이 통령령에 정하

는 기 에 따라 직  경작할 목 으로 취득

하는 농지에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

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, 다만, 2

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

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는 농지의 취득

일로부터 2년 내에 직  경작하지 아니하는 

경우 그 해당부분에 하여는 경감된 취득

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

음에도, ◎◎◎시장, ◇◇◇․★★★군수는 

신♡♡외 63명에 한 자경농민의 취득 농

지 감면세액에 한 취득세, 등록세를 추징

해야 함에도 취득세, 농어 특별세, 등록세, 

지방교육세 등 17,540,870원을 과세 락한 

사실이 있음.

(20) 자동차학원 교습  검정용 

차량 취득세 과세 락

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․차

량 등 계법령에 의한 등기․등록을 이행

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

때에는 취득물건의 소유자 는 양수인을 

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, 동법 제

121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

고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산출한 세액의 

100분의 20을 가산한 액을 세액으로 하여 

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

되어 있음에도, ◇◇◇군수는 ○○자동차학

원에서 취득한 자동차학원 교습  검정용 

차량에 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이

행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736,800원 가산

세 147,360원을 과세 락한 사실이 있음.

(21) 자동차구조변경에 한 취득세 

과세 락

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 동법시행령 제

75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에 한 원동기․

정원․ 재정량 는 차체가 각각 변경함으

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

으로 보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토

록 규정하고 있음에도, ◎◎◎시장은 김○○

외 3인이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고서 취득세 

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

제121조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

세 570,000원, 가산세 114,000원을 과세 

락한 사실이 있음.


